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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문

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. 

  

이 유

범 죄 사 실

[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]

 피고인은 피해자 최○○(여, 30세)와는 부부 사이이고, 피해자 송○○(여, 11세)와는 

피고인과 피해자 최○○ 사이의 딸인 관계이다.

[범죄사실]

1. 2009. 6. 18.경 피해자 송○○에 대한 상해 

  피고인은 2009. 6. 18.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송○○가 

숙제를 하지 않고 일기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각목으로 피해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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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팔, 다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, 다리 등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

였다.

2. 2011. 11. 30.경 피해자 송○○에 대한 상해

  피고인은 2011. 11. 30.경 위 1.항 기재 장소에서 최○○과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

피해자 송○○에게 일기를 썼냐고 물었고,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일기를 쓰지 않았다

고 하자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배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

하는 복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.

3. 2012. 7. 4.경 피해자 송○○에 대한 상해

  피고인은 2012. 7. 4.경 위 1.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송○○가 집에 늦게 들어왔다

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

를 필요로 하는 우측 대퇴 타박상, 좌측 귓바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.

4. 2012. 7. 7.경 피해자 최○○에 대한 폭행

  피고인은 2012. 7. 7.경 위 1.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최○○이 ‘여호와의 증인’ 회

관에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.

증거의 요지

1. 피고인의 법정진술

1. 최○○, 송○○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

1. 긴급피난처 입소사실 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등, 각 수사협조의뢰, 수사협조의뢰에 

대한 회신, 각 수사협조의뢰서

1. 수사보고(근무일지 첨부), 진료일지

법령의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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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

   형법 제257조 제1항(상해의 점), 형법 제260조 제1항(폭행의 점), 징역형 선택

1. 경합범가중

   형법 제37조 전단, 제38조 제1항 제2호, 제50조

양형의 이유

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딸을 폭행하여 상해

를 가하였다는 것이다. 

 기록에 의하면, 특별한 이유도 없이 폭행이 반복된 것으로 보이고, 피해 아동이 불과 

8세일 때 각목으로 아이를 때리고, 10세 무렵에는 발로 배를 차기도 하는 등 폭행의 

정도가 친부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.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

보호하기는커녕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함으로써,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

보호시설을 전전하게 만들었다. 

 몸에 남겨진 상처는 곧 아물지만, 누군가에게 당한 폭력의 기억은 그 동기를 불문하

고 쉽게 아물지 않은 채 오랫동안 피해자를 괴롭힐 수 있는 것인바, 특히 유년시절 자

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폭력의 상처는 씻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평생토록 피해아동

을 괴롭힌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상식이다. 아이들에 대한 폭력이 어떤 이유에서든 정

당화될 수 없는 이유이다. 

 자폐 등으로 심신이 온전치 못한 첫째 아들에 대한 폭행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, 피

고인의 처나 이 사건 피해아동 역시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아니어서 특별한 보호

가 필요한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. 

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에게 알코올 의존 증세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, 현재는 피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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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들과 함께 생활하지 않고 있는 점, 재물손괴, 폭력, 음주운전 등 전과 12회이나 벌금

형 이상 범죄전력은 없는 점,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

의 나이, 성행,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

한다.  

  

      판사      박주영  _________________________


